
반려견도 가족입니다.
동물등록 꼭 해주세요! 
■ 등록방법: 시·군·구청 방문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(동물병원 등) 방문
    * 주소지 등 소유자 정보 변경 시 등록정보 수정, 사망 시 신고까지

    - 미등록 적발 시 과태료: 1차 위반 20만원 / 2차 40만원 / 3차 60만원

■ 2021년 2월 12일부터 동물판매업자가 동물 판매 시 구매자의 명의로 
   동물 등록 신청을 하고 판매해야 해요!

동물을 “유기”하거나 “학대”하면 안돼요
■ 동물 학대와 유기는 범법 행위이고 2021년 2월 12일부터 처벌이 강화 됩니다!
    * 동물학대 범위: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,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, 유실·유기동물 판매·살해 등

    - 동물학대: 2년 이하의 징역 / 2천만원 이하의 벌금
    -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강화: 3년 이하의 징역 / 3천만원 이하의 벌금
    - 동물유기(위반 시 형사처벌):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→ 300만원 이하의 벌금

■ 기르는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입양을 원하시나요?
    -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 확인
    - 시·군·구청에서는 유기·유실동물을 구조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
    - 공고 후 10일이 경과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동물은 입양 가능

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
목줄·인식표를 착용해주세요! 

동물등록증

■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을 채워주세요!
    - 위반 시 과태료: 1차 위반 20만원 / 2차 30만원 / 3차 50만원
    -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이르게 한 자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    -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■ 인식표도 같이 부착해 주세요!
    - 미부착 적발 시 과태료: 1차 위반 5만원 / 2차 10만원 / 3차 20만원

"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휴가"만들기
3대수칙

동물위탁관리업(애견호텔, 유치원 등)을 이용시
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에서 가까운 영업장 찾기

캠페인에
동참해주세요~!! 가족같은 내 반려견 동물등록하세요

펫티켓 준수하여 타인을 배려해주세요

동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


